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2246 20 10.5 18 10 58.5 1 3.57% 28
563526 21 8.5 19 9.5 58 2 7.14%
563465 16 14 18.5 9 57.5 3 10.71%
562197 17 8 19 11 55 4 14.29%
562274 16.5 6.5 19.5 12 54.5 5 17.86%
562775 17 9.5 16 11.5 54 6 21.43%
563410 17.5 11 14 11.5 54 6 21.43%
549661 19.5 6 15 12.5 53 8 28.57%
562222 10 13.5 20 8.5 52 9 32.14%
562199 18.5 5 18.5 8.5 50.5 10 35.71%
563201 14.5 8.5 17.5 10 50.5 10 35.71%
548701 15 6.5 18 10.5 50 12 42.86%
562272 13.5 9 16 11 49.5 13 46.43%
563271 16 6 18 9 49 14 50.00%
563404 15 7 18 9 49 14 50.00%
548660 14.5 10.5 16 7 48 16 57.14%
549662 15 11.5 14 6.5 47 17 60.71%
562882 17.5 7 16.5 5.5 46.5 18 64.29%
563313 15 11 13.5 7 46.5 18 64.29%
562194 9 12 17 8 46 20 71.43%
563450 10 11.5 15 8 44.5 21 75.00%
562980 12.5 9.5 19 3 44 22 78.57%
562200 11 9.5 14.5 8 43 23 82.14%
562215 14.5 8 12 6 40.5 24 85.71%
562985 9.5 5 18 7.5 40 25 89.29%
550636 15.5 6 11 0 32.5 26 92.86%
563411 12 8.5 12 0 32.5 26 92.86%
563068 11.5 6.5 2.5 0 20.5 2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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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2차적저작물과 프로그램의 일시적복제

설문 1
∙ 설문(1)은 프로그램 B 및 프로그램 C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프로
그램 B의 경우 프로그램 A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2차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프로
그램 C의 경우 프로그램 B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답안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키워드를 살려 포섭을 잘 해주셨습니다.

설문 2
∙ 설문(2)는 乙에게 프로그램 C를 제작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乙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는지, 없다면 프로그램 A를 기초로 프로그램 C를 작성할 이용허락이 있다
고 볼 수 있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일부 답안은 프로그램 A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으
나, 이용허락의 존재를 누락하였습니다. 정당한 권원에는 권리 자체 뿐만 아니라 이용허락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부 답안은 프로그램 B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기재하는데 답안을 할애하였는데, 프
로그램 A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주논점이므로 문제되는 사안을 강조하여 답안을 기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제35조의 2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丁의 주장’ 당부와 丁이 丙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丁의 행위는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일시적 복제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가 아닌 바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 논점과 결론을 잘 기재해주셨습니다.

총 평
문제 1은 저작물이 프로그램 A, B, C로 세개가 등장하고 그 논점 또한 2차적저작물이여서 사안
포섭을 기재함에 있어 헷갈리는 지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대상’과 ‘주체’를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포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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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티셔츠 도안과 배포권 권리소진

설문 1
∙ 설문(1)은 이 사건 서명 및 이 사건 제호의 저작물성을 묻고 있습니다. 제호 및 서명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결론을 틀린 답안이 많은 설문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설문 2
∙ 설문(2)는 이 사건 제호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호의 
형태나 글자의 배열이 단순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과 관련된 키워드인 ‘본래의 기능’ 및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을 포섭한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이 사건 티셔츠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다는 丙 주장의 타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배
포권 소진 일반의 법리와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수입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고, 국내 판
매에 대한 甲의 허락이 없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 판례를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나,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안을 포섭하지 
않은 답안이 많았습니다. 제20조는 허락 하에 거래에 제공된 경우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규정
하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포권 소진의 요건을 포섭하여야 합니다.

총 평
문제 2는 각각의 설문의 결론을 맞추는 것이 까다로워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제에 주어진 사안이 간단하여 사안포섭의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배포권 소진 논
점의 경우 이번 기회로 사안의 어떤 차이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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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침해

설문 1
∙ 설문(1)은 甲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이 사건 앱의 
부동산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상당한 투
자를 한 주체가 甲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답안이 잘 기재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여부를 별도로 
포섭한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설문 2
∙ 설문(2) 乙이 甲이 갖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乙의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만, 보호기간의 만료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보호기간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상표법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되듯 저작권법에서는 여
러 권리의 보호기간이 논점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개별 소재의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乙 주장의 당부를 묻고 있습니
다. 제93조 제2항에 의해 개별소재는 상당한 부분이 아니지만 단서 규정에 의해 乙의 행위가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간주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답안이 논점 및 결론을 모두 잘 기재해 주셨습니다. 다른 논점들과 마찬가지로, 
‘반복적, 체계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섭하면 됩니다.

총 평
문제 3번은 각 설문의 결론이 명확하여 다른 문제에 비해 난이도가 쉬웠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설문(2)는 사안에서 ‘일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놓쳤다면 결론을 틀릴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됩니다. 문제에서 ‘일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권리의 보호기간’이 논점이 된다는 
트리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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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공중송신권의 하위개념과 그 구분

설문 1
∙ 설문(1)은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인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분을 묻는 단문 문제입
니다. 동시성과 이시성, 쌍방향성과 일방향성, 주문성과 실시간성에 의해 구분되며 각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문제에서 묻는 순서대로 ‘하위 개념’-‘구분 기준’-‘판단’의 순서로 목차를 기재한 답안이 돋
보였습니다. 
∙ 마지막 문제여서 시간이 부족한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이럴 경우 표를 이용해서 각 하위개
념이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을 묻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서 권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설문(1)과 마찬가지로 조문 번호 기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 저작권자에 있어서 하위개념의 구별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적은 답안은 적었습니다. ‘공통점’
을 물은 경우, ‘차이점’을 기재하면 추가 득점의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본 설문의 경우에도 ‘구
별실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추가 득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청구권 규정 (제75조 등)을 기재할 경우 ‘음반’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
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총 평
문제 4는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자주 작성해보지 못한 논점이여서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낯선 단문 문제의 경우 기본 법조문을 기재하고, 목차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문인 만큼 이번 회차를 계기로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6회차는 이전 회차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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